
【해석】

승 낙 서

본사는 중국 국가질검총국과 위생부의 <광우병 발생지역 수입화장품 관리규정공고> 
(2007년제116호)를 이해하고 있으며, 본사의 제품 중문 및 영문명
원료 및 원료의 공급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음을 확인합니다.
본 제품의 원료는 아래 제 1상황에 속합니다.

1. 원료 중 소, 양으로부터 추출한 원료는 사용하지 않음.

2. 원료 중 소, 양으로부터 추출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, <공고>에 규정된 금지

물질과 제한물질을 사용하지 않음.

3. 원료 중 소, 양으로부터 추출한 원료가 있으나 <공고>에 규정한 사용 금지물질에 

포함되지 않으며, 제한물질에 속하나 <공고>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함.

본사는 상술한 내용이 사실이며,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승낙합니다.


